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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  KOSHA GUIDE* 와는 달리 직업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까지 포함한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현장사진(삽화 등)을 
수록하여 쉽고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입니다.

●  법령에서 정한 사항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만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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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직종별 또는 주제별로 직업활동을 통해 나타

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발대상 직종을 선정한 후, 

가톨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및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직업환경의학·간호·

위생·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뢰하여 2012년도에 10개, 2013년도에 

10개, 2014년도 10개, 2015년도에 10개 및 2016년도에 10개의 주제와 직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❶ 환경미화원 ❷ 병원청소원 ❸ 요양보호사[시설요양원] ❹ 간호사 ❺ 택시운전원  

❻ 건물청소원  ❼ 물류종사원[창고업종]  ❽ 매장판매 종사자 ❾ 사무종사자[IT] 

❿ 보건관리자[실무지침 개정] 

●  2012년 개발 직종

❶ 콜센터 종사원 ❷ 이미용 종사원 ❸ 도장공 ❹ 용접원 ❺ 차량정비원  

❻ 항만하역 종사원  ❼ 오폐수시설 종사원  ❽ 야간 및 교대작업 ❾ 근로자 우울증 

❿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2013년 개발 직종 및 주제

❶ 아파트경비원 ❷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❸ 출납창구사무원 ❹ 패스트푸드원 

❺ 실험실연구원 ❻ 버스운전원 ❼ 전자제품수리종사자 ❽ 방송출연 보조자 

❾ 고기압(잠수)작업자 ❿ 발열성 질환 예방

❶ 항공기 객실승무원 ❷ 음식서비스업 종사자 ❸ 철도 기관사 ❹ 네일샵 종사원 

❺ 유지보수작업 종사원  ❻ 유류사고 방제 작업자  ❼ 감정노동 종사자[총괄]  

❽ 소음성난청 예방관리 ❾ 건설업 보건관리자 역할 ❿ 하절기 폭염대비

●  2014년 개발 직종 및 주제

●  2015년 개발 직종 및 주제

들어가며



메탄올은 메틸알코올 또는 목정(木精)으로 불리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알코올 화합물로 

무색의 휘발성, 가연성, 유독성 액체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메탄올 취급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알코올의 종류, 메탄올의 

취급현황, 메탄올 직업병 발생 사례, 메탄올 취급시의 안전보건수칙,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탄올은 2016년 초, 겨울이 끝나갈 무렵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유발했습니다. CNC 절삭

작업 중 메탄올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심각한 건강문제(실명 등)가 발생한 최초의 국내 

직업병 사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메탄올 중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들의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환기상태,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책임을 가지고 지켜할 의무조항들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메탄올 중독 근로자가 모두 파견근로자였다는 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조업 파견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관리)이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메탄올취급근로자’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메탄올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리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수칙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

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숙지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및 KOSHA GUIDE 등 관련 지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메탄올 및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❶ 호텔종사자 ❷ 보육교사 ❸ 수은 취급 근로자 ❹ 메탄올 취급 근로자 ❺ 건설업 방수작업자 

❻ 배달업무 종사자 ❼ 근로자 자살예방 관리 ❽ 제조업 파견근로자 ❾ 사무실 실내 공기질 관리 

❿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  2016년 개발 직종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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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메탄올 취급근로자 www.kosha.or.kr

배
경

사회적 관심 증가
1.

201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상위 10위 물질 [그림1]

•  2016년 7월 환경부의 “2014년도 화학물질 배출량”결과, 화학물질 별로 배출량을 살펴

보면, 용매제 또는 희석제로 주로 사용하는 자일렌(32.5%), 톨루엔(15.7%), 아세트산에틸

(7.8%), 메틸에틸케톤(6.3%), 에틸벤젠(5.2%), 메틸알코올(메탄올, 5.0%) 등 10개 화학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5.0%를 차지하고 있고, 메탄올이 상위에 해당함(그림 1).

•  메탄올은 다양한 용도로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 중임.

•  최근 다양한 정밀기계 작업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손을 이용해 공작물을 정밀가공

하여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CNC(컴퓨터 수치제어,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는 컴퓨터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로 절삭구의 움직임을 자동제어하기 

때문에 정밀부품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함.

0

자일렌

톨루엔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

에틸벤젠

메틸 알코올

디클로로메탄

2-프로판올

N,N-디메틸포름아미드

부탄

17,661(32.5%)

8,538(15.7%)

4,222(7.8%)

3,422(6.3%)

2,821(5.2%)

2,716(5.0%)

2,588(4.8%)

2,313(4.3%)

1,124(2.1%)

742(1.4%)

5,000 10,000 15,000

배출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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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메탄올 취급근로자의 보건관리 부록산업재해 발생사례 메탄올의 건강영향배경

1. 사
회

적
 관

심
 증

가

메탄올 폭발  
사건 기사 [그림2]

•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알루미늄 합금을 가공하여, 케이스 또는 버튼을 제조하는 

기술 요구도가 단기간에 증가하였고, 스마트폰 생산의 대표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제품을 절삭 가공하는 업체에서 메탄올을 사용하면서 직업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됨.

•  빠른 속도로 작동하는 알루미늄 가공을 위한 CNC machine에서 냉각 및 세척 용도로 

알코올(에탄올) 사용이 추천되는 상황이지만,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탄올을 사용한 것이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됨. 

•  CNC 절삭 및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메탄올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취급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들이 알아야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  메탄올의 건강 영향이나 중독의 문제와는 별개로 메탄올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폭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므로, 메탄올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안전사고(폭발)의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숙지해야 함(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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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일
반

현
황

외국에서의 메탄올 
흡입 독성 사례 [그림3]

•  미국에서는 2008년 메탄올 저장탱크 내부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의 흡입

(inhalation) 노출로 인한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한 사례도 보고됨(그림 3).

산업재해와의 관련성
2.

•  메탄올은 그 동안, 고의 또는 실수로, 알코올(음용이 가능한 에탄올)로 오인한 개인들이 

중독되어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됨.

•  최근에 발생한 직업병은 시신경 독성 또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함.

•  절삭작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절삭공구 또는 제품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의 

위험성과 메탄올을 사용하는 많은 사업장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알코올류의 분류

–   메탄올의 물리화학적 특성

–   메탄올의 유해/위험성 분류

–   메탄올 취급현황 

–   작업환경측정결과

–   관련법령

일반�현황

chapter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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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에서 알코올(alcohol)은 하이드록시기(-OH)가 탄소 원자에 결합된 유기 화합물을 

말하며, 대부분 맛은 매우 쓰며, 무색이고, 특징적인 알코올의 냄새가 발생함(표 1)

•  메탄올은 가장 간단한 알코올 화합물로, 병원에서는 메탄올이 혈구들을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혈구 관찰 시 슬라이드 글라스에 메틸알코올을 가하는데(고정), 특히 

백혈구의 고정에 용이하게 이용됨

•  메탄올의 냄새 역치는 100-1500ppm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냄새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함

•  물리적 특징은 증기가 공기와 잘 혼합되어, 폭발성 있는 혼합체를 쉽게 형성하며, 화학

적 특징은 산화제와 격렬하게 반응하고 반응 시 화재와 폭발의 위험 존재함.

•  빛이 나지 않는 푸른색 불꽃을 내며, 일반인에서 메탄올의 냄새를 인지하는 농도는 

TLV-TWA 보다 3-7 배가 높다는 것에 주목할 것.

일
반

현
황

알코올의 분류

메탄올의 물리화학적 특성

1.

2.

한글명 메탄올(CH3OH) 에탄올(C2H5OH) 이소프로판올(C3H8O)

영어명
Methanol

(Methyl alcohol, MeOH)
Ethanol

(Ethyl alcohol, EtOH)
Isopropanol

(Isopropyl alcohol, IPA)

CAS 번호 67-56-1 64-17-5 67-63-0

관리대상물질 해당 비해당 해당

1. 대표적인 알코올류의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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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
탄

올
의

 물
리

화
학

적
 특

성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분자식 CH4O CAS 번호 67-56-1

화학식 CH3OH 분자량 32.04

모양 액체, 투명, 무색 어는점 -97.8°C      

냄새 약한 알코올 냄새 끓는점 64.7°C

냄새 한계치

감지: 4.2 - 5960 ppm
(중앙값) 160 ppm
인지: 53 ? 8940 ppm
(중앙값) 690 ppm

인화점 11.0°C

pH 해당되지 않음

용해도 완전 용해 가능

증기압 12.8 kPa(127mmHg)@ 20°C 폭발상한(UEL) 36%(기중 농도)

증기 밀도 1.105 @ 15°C (공기 = 1) 폭발하한(LEL) 6%(기중 농도)

점도 0.3 cP@ 25°C 자동점화온도 464°C

비중 0.82 @ 20°C 정전하민감도 낮음

분해온도 정해지지 않음 충격민감도 없음

용매 용해도
에탄올, 벤젠, 기타 알코올, 클로로포름, 디에틸에테르, 기타 에테르, 에스테르, 
케톤, 대부분의 유기용매에서 용해 가능

동의어 메틸알코올, 우드알코올, 메틸수화물, 목정, 메틸수산화물, 카비놀, 메틸올

2. 메탄올의 물리화학적 특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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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화성 물질로 흡입, 피부접촉 및 섭취 시 독성이 있으며, 비가역적인 심각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

•  건강보호를 위해 밀폐상태를 잘 유지하여 보관하고, 금연 및 발화원과 격리하고, 작업 시 

보호 장비를 적정한 것으로 착용하며, 사고 및 불편감 발생 시 즉각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함(표 3).

메탄올의 유해/위험성 
분류

3.

구분 코드 문장(한글)

R-phrases 
(위험구분)

R11 고인화성 물질

R23/24/25 흡입, 피부 접촉 및 섭취 시 독성

R39/23/24/25
독성 : 흡입, 피부 접촉 및 섭취 시 비가역적이고 매우 
심각한 위험

S-phrases 
(안전조치)

S7 용기에 밀폐상태로 보관

S16 발화원과 멀리(격리)할 것 - 금연

S36 적정 보호의복 착용

S37 적정 보호장갑 착용

S45 사고 및 불편감 발생 시, 즉시 병원방문

H-statements 
(GHS구분)

H225 고인화성 물질(액체 및 증기)
H301 섭취 시 독성

H311 피부 접촉 시 독성

H331 흡입 시 독성

H370 인체 장기의 독성 유발

GHS 분류결과 분류근거

심한 눈 손상성 / 눈자극성 구분2 토끼 자극성 시험결과 중정도의 자극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1
사람에게서 중추신경계 및 시각 장해를 일으킬 수 있음. 
또한 대사성 산증을 일으킬 수 있음

생식독성 구분1B
배아 발생기의 임신한 쥐의 흡입시험 결과 농도에 따른 
기형발생 가능성 보고

3. 메탄올의 위험성 구분 및 안전상의 조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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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탄올은 화학제품의 생산과 연료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폐수 처리제 및 바이오디젤

생산에  사용이 증가

•  메탄올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산 및 이차 유도체의 기초를 형성하는 다양한 기타 화학 

중간물질의 생산에 사용

•  이차유도체는 합판, 파티클 보드, 발포제, 합성수지, 플라스틱 등의 광범위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

•  연료 부문 : 주로 MTBE 생산 분야며, 직접 연료로도 소량 사용

•  유통이 금지된 농약인 메토밀(메소밀, methomyl) 제조에도 이용

• 메탄올 노출 상황

-  메탄올의 적재, 하역 및 운송 : 탱크 및 탱크차량으로부터 메탄올을 하역, 메탄올(메탄올 

포함 제품) 탱크 트럭 운송 중 하역 및 적재

메탄올 취급 현황
4.

4. 메
탄

올
 취

급
 현

황

메탄올의 다양한 용도

•  알칼리금속 할로겐화물염의 결정화, 
침전, 세척

•  폴리스티렌 및 클로로프렌 수지의 침전

• 분탄 분급물의 세척 및 건조

• 도료 탈거

• 금속 표면 세척

• 이온 교환 수지 세정

• 목재에서 수분과 수지 제거

• 석유, 화학, 식품 업계의 추출제

• 고체 연료

• 야외용 스토브 및 납땜 토치용 연료

•  자동차용 제빙제 및 유리 세정제    
(자동차 워셔액)

• 파이프라인 탈수용 부동액혈중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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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 제조 시 메탄올을 원료로 사용 : 폐쇄 공정을 이용한 연속 화학공정에서 원재

료로 메탄올을 사용, 100% 메탄올이 충전된 원형통(barrel)에서 사용

-  폐수처리 작업 시 메탄올을 보조 물질로 사용 : 활성슬러지 처리시설에서 탈질(질소를 

제거) 작업 중 보조재료(탄소공급원)로 메탄올을 사용, 수처리 탱크의 바닥에 있는 물로 

직접 첨가함. 

-  차량용 워셔액 제조 등 함유제제 생산 시 메탄올 사용 : 메탄올을 물로 혼합 및 희석하여,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용기로 이동

-  추출 공정에서 산업용 용매로 메탄올을 사용 : 메탄올을 폐쇄 시스템의 추출공정(특히, 

제약 산업)에서 용매로 사용함. 개방된 추출 공정 및 압착에 의한 제품 제조에서도 사용. 

샘플 채취 및 유지 보수 작업

-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용매 용도로 메탄올 사용 : 다양한 제조 현장(제지업, 레진 제조, 

인쇄업, 정비업 및 전자 업종 등)에서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 천연가스 파이프배관 내 

하이드레이트 생성 억제 용도로 사용.

-  실험실 또는 실험 용도로 메탄올 사용 :  다양한 실험 용도를 위해 메탄올을 사용(시약의 

제조, 다양한 분석 용도, 의학용 제제의 준비, 조직 냉동 및 염색제로 사용, HPLC 분석, 

접착제 제거, 실험장비의 유지 보수 및 실험실 폐기물 처리)

• 메탄올 취급 현황(표 4 및 표 5)

“2014년 전국 산업체 작업환경실태일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장 메탄올 취급 및 노출 

실태를 파악한 결과

-  메탄올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5,314개소(7,806개 공정)

-  노출되는 근로자는 51,909명

-  메탄올 제조 공정이 18개, 취급공정이 7,788개 공정

-  전체 메탄올 취급량은 35,839,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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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업 종

제조업 비제조업*

규모 5인 이상 5인 미만* 모든 규모

취급 사업장(공정) 수 7,131 3,296(367) 1,022(296)

취급량(톤/연) 18,584,844 8,121(5,834) 231,007(27,778)

취급근로자

(명/사업장)

전체 7 2 6

남 6 1 3

여 2 0 3

취급시간(/일) 4 3 3

작업일수(/월) 17 18 18

항 목
업 종

제조업

규모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수 14 5(4)

제조량(톤/연) 100,319 252(220)

4. 사업장의 메탄올 취급 현황표

5. 사업장의 메탄올 제조 현황표

*  20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는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표본조사(전체의 10.9% 추출)를 실시한 후 
추정한 수치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임. 비제조업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을 다수 보유하는 
업종(13개 업종)에 대한 표적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추정한 것임(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식에 의한 환산 전, 실제 조사 
사업장 수 및 취급량임)

• 메탄올 취급 업종(표 6)

-  메탄올 취급량 업종 : 타일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도료제품제조업 순

- 메탄올 취급 근로자 수 : 반도체소자제조업,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 순

4. 메
탄

올
 취

급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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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취급량(천톤) 사용공정수* 취급근로자수

타일제조업 15,000 1 1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2,476 6 33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 3,100 112 890

유기화학제품제조업 3,009 133 861

화학비료제조업 579 6 43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311 331 1,856

합성수지제조업 247 110 2,618

자동차제조업 14 115 2,445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 11 1,249 3,003

인쇄업 8 348 1,442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6 509 13,454

기타 각종제조업 2 409 1,143

6. 메탄올 취급 주요 업종 및 근로자 수표

*  사용공정 수 상위 10개 업종은 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 1249개,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509개, 기타각종

제조업 409개, 인쇄업 348개,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 344개,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331개, 의료기계기구

제조업 238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 228개,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04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 203개 
순임.

• 메탄올 취급 사용공정(그림 4)

-  메탄올 취급량이 많은 주요 사용공정 : 건조, 반응, 세척제거

-  메탄올 취급 근로자가 많은 사용공정 : 도장/도포, 세척/제거, 전기전자산업

• 메탄올 취급 사용용도(그림 5)

-  메탄올 취급량이 많은 사용용도 : 연료, 세제/살균/소독제, 용매제 

- 메탄올 취급 근로자가 많은 사용용도 : 안료/도료, 세제/살균/소독제, 반도체,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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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취급 사용공정 [그림4]

메탄올 취급 사용용도 [그림5]

0

0

전기전자산업

반도체

도장도표

연료, 도료, 
잉크/첨가제

혼합

방균제, 방부제

세척제거

용매제

실험/연구

세정제

기타공정

원자재, 원료

반응

세제.살균, 
소독제

건조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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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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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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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316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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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근로자 수 취급량(천톤)

취급근로자 수 취급량(천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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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5년까지 총 76,741건의 메탄올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유효측정 : 67,286건)를 

분석한 결과, 노출기준 200ppm을 초과하는 비율은 0.01%였음

•  0.2ppm미만(노출 기준의 1/1000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은 71%, 0.2-2ppm(노출 기준의 

1/100미만)은 12%, 2-20ppm(노출 기준의 1/10미만)은 13.6%, 20-100ppm(노출 기준의 

1/2미만)은 3.2%, 100-200ppm(노출 기준)은 0.2%로 분석됨(표 7)

작업환경 측정결과
5.

측정수준/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상 하 상 하 상 하

< 0.2p pm
6,686 5,864 8,255 8,136 9,470 9,568

65.9% 67.2% 71.4% 74.3% 70.8% 76.3%

0.2 ~ < 2.0 ppm
1,435 1,184 1,301 1,191 1,673 1,214

14.1% 13.6% 11.3% 10.9% 12.5% 9.7%

2.0 ~ < 20 ppm
1,602 1,360 1,599 1,241 1,805 1,449

15.8% 15.6% 13.8% 11.3% 13.5% 11.6%

20 ~ < 100 ppm
389 297 378 361 399 289

3.8% 3.4% 3.3% 3.3% 3.0% 2.3%

≥ 100 ppm
33 15 26 21 29 16

0.3% 0.2% 0.2% 0.2% 0.2% 0.1%

측정 사업장 수 10,145 8,720 11,559 10,950 13,376 12,536

7. 메탄올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2013-2015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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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C 절삭용도 외에도 다양하게 메탄올이 사용되고 있으며,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의심되는 업종은 인쇄용도, 화학약품 제조(차단된 구조가 아닌 경우)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이며, 노출 수준이 낮은 사용 용도는 실험 및 분석용도, 의료용, 주물제조 및 다량의 

메탄올을 폐쇄(또는 차단) 구조 내에서 생산하는 상황으로 평가됨. 메탄올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 관리 시 실내에서 작업 시 노출이 차단되지 않은 상황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의가 필요함

5. 작
업

환
경

 측
정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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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43조(건강진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보건

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메탄올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함.

관련 법령
6.



–   CNC 절삭작업 근로자에서 메탄올 중독의 집단발생

–   실수로 발생한 메탄올 음용 사례

–   메탄올 작업 중 안전 사고

산업재해�발생�� � �
사례

chapte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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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최근 CNC 절삭작업 중 메탄올 중독이 보고되기 전, 업무로 
인해 발생한 메탄올 중독은 파악되어 있지 않다. 최근 발생한 메탄올 중독 재해 
사례를 정리하였다.

작업 조건 및 환경

•  피해가 발생한 공정은 CNC(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 공정으로,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공정

- 메틸알코올은 공정에서 유화제로 사용되며,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가공에 사용

-  대체 물질로는 에틸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콜 등이 있으나, 메틸알코올이 타 물질의 3분의 1 

가격으로, 사업주들은 아무 고민 없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물질을 공급 받아서 사용

- 부천, 인천, 안산, 구미 등 공단 중심 전국적인 사용 가능

CNC 절삭작업 근로자에서 
메탄올 중독의 집단발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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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NC 절
삭

작
업

 근
로

자
에

서
 메

탄
올

 중
독

의
 집

단
발

생

메탄올 중독 사례(근로자 1 및 2) 및 근무 상황

•  인터넷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부천시 소재 핸드폰 부품 생산하는 업체에 2015. 9월 중순경

(근로자1) 9월 초순(근로자 2) 입사(입사 후 발병까지 약 4개월간 근무)

•  해당 업체에서 제조하는 핸드폰 부품은 알루미늄 가공품.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틸

알코올(메탄올)을 사용하여 분사, 도포. 

•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틸알코올(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에어건을 이용. 이 때 작업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호흡용보호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틸알코올(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됨

•  근로자는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음.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음

•  2016. 1. 22. 안전보건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1103-2220ppm(노출기준 TWA : 200ppm, STEL : 250ppm)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노출기준의 10배)

•  ◯◯병원에서 시행한 환자의 소변 중 메탄올이 7.632 mg/L,(노출기준 50%초과), 

알루미늄이 31.320 ug/g Creatinine (일반인 노출기준 초과)로 검출. 메탄올의 반감기가 

2~4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노출 중단 후 약 7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출기준의 50%를 

초과하는 농도의 메탄올이 검출되었다는 점으로부터 피재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메탄올과 알루미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  근로자 1, 2의 사용업체는 ◯◯전자의 3차 하도급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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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세정제 오인 음용 사례 1

•  64세 남자 환자가 내원 3일 전 자동차 유리 세정제 300 cc를 술로 오인하여 오전, 오후에 

나눠 2회 음독한 후 증상 없이 지내다가 음독 3일째 양안 시력 감소를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내원

•  환자는 갑작스런 시력 감소의 원인이 될 만한 외상 경험이나 안과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양안 동공 산대 소견과 대광 반사가 약화된 것 외에 세극등 현미경 검사와 

안압 검사, 안저검사에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대사성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 

응급의학과에 입원

자동차 유리세정제 오인 음용 사례 2

•  67세, 68세, 73세 환자 1, 2, 3은 내원 24시간 전 정체 미상의 물질 300~450 ml 가량을 

술인 줄 알고 마신 후 구토 및 구역, 복부 불편감, 기면증 등을 호소하며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  환자들의 직업은 모두 아파트 경비원으로 막걸리 병에 담긴 액체를 나누어 마셨고, 이후 

환자 3은 의식변화와 빠른 호흡 지속적인 구토로 119 구급대를 통해 내원하였고, 환자 1은 

복부 불편감, 환자 2는 구역 및 졸리움을 참고 지내던 중 서로 연락을 취한 후 함께 내원

•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 미상의 물질은 메탄올이 30%가량 함유된 차량용 

유리세정제, ‘워셔액’으로 확인됨

실수로 발생한 메탄올  
음용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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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저장 탱크 용접 작업 중 폭발

메탄올 작업 중  
안전 사고

3.

3. 메
탄

올
 작

업
 중

 안
전

 사
고

발생개요

•  사고 일시 : 2004년 5월 25일 13시 
30분

•  사고 장소 : 경기도 안성시 (주)OO공장

•  사고 내용 : 메탄올 저장탱크 내부에서 
폭발 발생

•  사고 원인 : 인화성물질 저장탱크의 
용접 작업 시는 탱크내부를 불활성

가스로  치환하는  등의  화재  예방 
조치를 하여야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발생(사망 2명)

•  사고 물질 : 메탄올

•  시설 개요 : 고정시설

    - 취급 물질 : 메탄올

    - 시설 현황 : 저장탱크

조치 사항

•  사고 시, 사상자는 병원으로 후송하고 인근지역 근로자는 안전지역으로 대피

•  문제점 : 작업 시 안전작업절차 준수 미흡

•  저장 등 취급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위험성과 안전작업절차 교육

폭발 후 메탄올 저장 탱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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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분리기 내부 바닥 침전물 제거 중 폭발

발생개요

•  재생 메탄올 생산업체인에서 메탄올 분리기(Kettle)에서 바닥에 고착된 침전물을 
해머 드릴로 제거하던 중 분리기 내부에서 순간적인 폭발이 발생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음 

•  사고 원인 : 메탄올 증기에 의한 폭발성 위험이 형성될 수 있는 메탄올 분리기 
내부에서 침전물 제거작업 중 비방폭 전동공구(해머 드릴)를 사용하다 스파크로 
인해 순간적인 폭발이 발생

조치 사항

•  작업시작 전 충분한 환기 등 폭발·화재 예방조치 실시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증기에 의한 폭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통풍·환기 등의 조치 
실시 

-  메탄올이 들어 있던 탱크(분리기) 등을 청소 또는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 필요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 지휘, 물질 농도 측정, 환기, 치환 등 
특별한 조치 후 작업 

•  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사용 시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

메탄올 분리기 내부 침전물 제거 중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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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

•  신경계 : 중추신경계 억제가 노출 후 30분-2시간 사이에 발생

•  소화기계 : 심각한 대사성 산증과 함께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

•  눈, 피부 : 매우 높은 농도에서 노출될 경우 증기에 의해 눈에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노출 12시간-48시간 후 경한 광공포증(빛에 노출 시 심한 불편감 호소)에서부터 실명

•  피부에 노출 될 경우 피부자극, 피부건조 및 발적을 유발

독성 기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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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독성

•  신경계 : 메탄올 증기에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시야 흐려짐,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중추신경의 억제작용

- 일부에서는 만성 노출에 의한 색각이상을 유발

•  눈, 피부, 비강, 인두 : 메탄올 증기에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시각장애

•  발암성 : 동물과 사람에서 발암물질로 규명되어 있지 않지만, 생식독성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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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노출경로 흡입(호흡기), 피부흡수, 섭취(위장관), 피부 또는 눈 접촉

증상
자극감(눈, 피부, 상기도), 두통, 어지러움, 졸림, 구역, 구토, 시각장애 
(시력저하 등), 시신경 손상(실명), 피부염

표적장기 눈, 피부, 호흡기, 중추신경계 및 위장관계

8. 메탄올의 건강 영향 및 신체 증상표

메탄올의 건강 영향 및 신체 증상

눈 : 
망막 및 시신경 독성(실명)

혈액 : 
메탄올--포름산(formic 
acid, 개미산)

간 : 
메탄올 대사 과정을 거쳐서

-  알콜분해효소(ADH):포름
알데히드로 전환

-  알데히드분해효소(ALDH):
포름산(개미산)으로 전환

섭취시
>30ml 사망가능

5~10ml : 실명

[흡입]
노출기준 :
< 200ppm

>2000ppm :
실명 및 뇌손상

• 태아 또는 생식능력 손상

• 피부 및 점막 자극 증상

• 심전도 이상 소견

(빈맥 및 ST-T변화)

• 시신경 손상(실명) 및 뇌손상

• 심한 눈자극 증상

• 호흡기 자극 증상

•



–   작업환경관리

–   작업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   교육

–   근로자 준수사항

–   메탄올 노출 시의 예방조치, 응급조치 및 치료

–   메탄올 취급 시 사고대비 주의사항

–   절삭유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방안

–    메탄올 취급 근로자의 업무특성별   

관리방안

메탄올�취급�근로자의�
보건관리

chapter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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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의 대체

•  메탄올의 대체물질인 에탄올로 대체(에탄올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물질임)

설비 및 공정의 배치

•  메탄올을 대체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밀폐 시스템 안에서 메탄올을 제조 및 사용

•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낮추기 위하여 물질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구조와 성능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  작업장 내에 메탄올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타 

작업장과 격리

•  예측하지 못한 결과 또는 사고로 인하여 메탄올의 노출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이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

발산원의 밀폐 등 조치

메탄올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과 같이 발산원을 밀폐하는 조치

작업환경관리  
일반적 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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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

작업특성상 메탄올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적합한 형식과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관리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메탄올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밀폐

•  메탄올의 보관 장소 등 밀폐된 작업 장소의 내부는 음압으로 유지

•  작업특성상 밀폐실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개구부 등을 통하여 

메탄올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메탄올의 발산을 

최소화

접합부를 완전히 
밀폐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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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작업 방법, 메탄올의 발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메탄올을 흡인

하기에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구조와 크기로 하여야 하며, 제어풍속은 작업장 내의 

메탄올 농도가 노출기준 미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표 9]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제어

풍속이 되어야 한다.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형 0.4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외부식 하방흡인형 0.5

외부식 상방흡인형 1.0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0.7

외부식 측방흡인형 1.0

외부식 하방흡인형 1.0

외부식 상방흡인형 1.2

9. 메탄올(관리대상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표

일정 제어 
풍속 이상되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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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하여 압력손실을 

최소화함

③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흡인된 메탄올에 의하여 폭발할 우려 또는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배풍기를 공기 정화장치의 앞에 설치 가능

④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체흡착 방식, 연소 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⑤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하며, 배기구의 높이는 지붕으로부터 

1.5m이상이거나 공장건물 높이의 0.3∼1.배 이상으로 하여 배출된 메탄올이 당해 

작업장으로 재 유입되거나 인근의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 후드는 발산원 마다 설치

• 후드의 형식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

•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또는 레시바식 
후드를 설치하되 메탄올이 발생되는 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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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표 9]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한다.

국소배기장치의 정상 가동

메탄올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① 국소배기장치는 작업 중 계속 가동되어야 하며, 작업시작전과 종료 후 일정시간 가동

-  다만, 작업이 미실시되는 시간이라도 메탄올에 의한 작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계속 가동

②  국소배기장치는 근로자의 건강, 화재 및 폭발, 가스 등의 유해·위험성에 대하여 기능적

으로 안전하게 가동

③  공기정화장치의 가동은 제조 및 시공자의 지침에 따라 조작하고, 가동 중 공지정화장

치의 성능 저하 시에는 즉시 청소, 보수, 교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 실시할 것

④  배풍기와 전동기의 베어링 등 구동부에는 주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유하고, 벨트가 파손

되거나 느슨해진 경우에는 벨트 전부를 새것으로 교체

국소배기장치의 관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청소,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① 덕트 및 배풍기 내부의 유해물질 퇴적 상태 점검

② 덕트 접속부의 이완 유무 점검

③ 흡기 및 배기 능력의 적정성

④ 공기정화장치 내부의 유해물질 퇴적상태 점검

⑤ 공기정화장치 내부 충전물 등의 파손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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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음·진동 및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점검

⑦ 배풍기의 회전 방향 및 정압, 배기 유량 점검

⑧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인보호구

(1)  메탄올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호흡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및 노출 수준에 따라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송기용 마스크 등)를 선택

(2)  근로자의 피부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는 메탄

올의 피부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보호장비를 사용

(3)  작업특성상 근로자가 피부 보호구의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부 보호용 도포제를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

(4)  작업특성상 메탄올이 흩날리거나 튀어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

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글형 보호안경을 착용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 사용시

점검 및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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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탄올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개인전용의 보호장비를 착용하며, 개인

보호구의 수는 종사 근로자 수 이상 비치

(6) 호흡기 보호

•  장비의 선택은 유해 물질의 존재와 노출 가능성에 따라 실시

•  유기 가스(OVA, organic vapor) 카트리지의 사용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OVA 카트리

지가 있는 공기 정화 마스크는 메탄올 증기로부터 보호에는 적합하지 않음

•  메탄올의 냄새 임계치는 100 ~ 1500ppm 사이로 범위가 넓으므로, 마스크는 메탄올 

증기 누출 시 보호 기능을 상실

(7)  화학약품 내성 의류/ 소재

•  피부에 메탄올의 접촉이 반복되거나 장기적인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화학약품 내성 

의류/ 소재를 사용 

- 예를 들면, 고무장화, 화학장갑 및 기타 불-침투성 및 화학약품 내성 의류가 포함

•  화학약품 내성의 소재는 부틸고무 및 니트릴 고무를 포함하며, 메탄올(메탄올 증기도 

포함)이 눈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화학약품을 차단할 수 있는 고글을 착용

공기 중 메탄올 농도에 따른 호흡기 보호

1. < 200 ppm : 보호가 불필요하지만, 피부와 눈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2.  200 ppm 이상 : 하루의 시간 가중 평균(TWA) 노출 한도를 초과 또는 과잉 노출 경로

(피부, 눈, 섭취)가 있는 경우 보호가 필요함. 보호가 필요한 경우 송기 마스크를 
사용함

3. > 200 ppm 지속 : 공기 공급식 호흡기(SCBA) 사용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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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작

업
환

경
관

리

1.  증기의 위험이 낮거나, 대량 노출 가능성이 낮은 상황 

:  난연성 의류, 장갑(실버 실드 또는 일회용 니트릴), 옆가리개가 있는 안전안경, 장화 
전체를 덮는 커버

2.  증기의 위험은 높지만, 대량 노출 가능성이 낮은 상황 

:  전신 화학 보호복, 화학약품 내성 고무장갑, 전면 송기 마스크, 화학약품 내성 
고무장화

3.  증기의 위험 및 대량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전신 화학 보호복, 불-침투성 의류, 화학약품 내성 고무장갑 SCBA 또는 압축 공기 
호흡장비(CABA), 화학약품 내성 고무장화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메탄올(관리대상물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고, 메탄올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해당물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방법 등의 지침서를 

참고로 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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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메탄올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관련 기록은 5년간 보존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지

-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구 분 세부 기준 및 항목 설명

작업환경측정

주기 6개월에 1회 이상

노출기준

TWA(8시간 작업) 200ppm

STEL(단시간노출) 250ppm

10. 메탄올 작업환경 측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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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관리지침 작성

메탄올 취급 업무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해·위험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작업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작업 근로자가 

준수

작업관리
2.

• 작업계획 및 표준작업 절차

• 메탄올 발생 억제 조치에 관한 사항

•  해당 시설 및 설비 등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적절한 가동과 비정상적으로 가동 할 때 
조치요령 등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착용 시기, 착용 요령 및 관리 방법

• 메탄올 누출시의 조치 사항

• 메탄올 노출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등

작업관리 방법

메탄올이 발생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관리방법을 마련하여 

작업하는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교육 및 훈련

•  메탄올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

2
. 작

업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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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탄올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용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복과 

개인 의복은 분리하여 보관

•  메탄올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 장소에서는 음식물의 섭취, 흡연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발생되는 폐기물 및 청소 걸레 등은 지정된 밀폐 장소에 보관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

•  메탄올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손과 피부를 씻을 수 있는 세척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옷이나 피부에 부착되어 메탄올이 다른 장소로 비산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 및 세탁설비 등도 설치

•  메탄올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

개인위생

메탄올에 의한 오염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 이행

•  메탄올에 의한 오염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

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복 또는 보호복 및 일상복 보관 장소를 따로 제공

•  근로자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수세 및 화장실 시설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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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관리대상물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등)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제99조

의2(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 단축),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등의 규정을 준수(표 11, 12 및 13)

2.  사업주는 메탄올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해야 함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메탄올 취급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②  메탄올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3.  메탄올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 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신경계·눈·

피부·비강·인두에 유의하여 문진을 통해서 확인

근로자 건강진단
3.

3
. 근

로
자

 건
강

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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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기준 및 항목 설명

건강 
진단 
시기

1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및 검사 
   : 신경계·눈·피부·비강·인두에 유의하여 진찰

  ① 신경계 : 신경계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피부·비강·인두 : 점막자극증상 문진

2차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피부·비강·인두 :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검사, 정밀 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밀검사, 
안과진찰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혈중 또는 소변 중 메타놀(메탄올, 작업 종료 시 채취)

11. 메탄올 특수건강진단 차수별 검사 항목표

4.  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일시 단축

사업주는 메탄올을 취급하는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함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메탄올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②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

에서 메탄올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③  특수건강진단 결과 메탄올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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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기준 및 항목 설명

주기

기본 1년(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이내)

단축

집단적 주기 단축 조건(1/2로 단축, 즉 6개월 주기)
(1)  당해 건강진단 직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 

농도가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

(2) 메틸알코올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3)  건강진단 결과 메틸알코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구 분 세부 기준 및 항목 설명

건강 
관리 
구분

C1

다음의 첫째 또는 둘째에 해당하는 경우

첫째, 
(1)  임상검사결과 참고치를 벗어나거나, 임상진찰결과 중추신경계, 눈, 

피부, 비강, 인두 등의 이상증후를 보이고 
(2)  작업장 기중농도, 노출기간, 취급방법 등을 고려할 때, 메틸알코올 

(메탄올)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3) D1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이 필요한 경우

둘째,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결과 생물학적 노출기준을 넘는 경우

D1

(1)  임상검사 또는 임상 진찰결과, 중추신경계장해, 안장해, 피부장해, 
비강장해, 인두장해 등이 있고

(2)  작업장 기중농도, 노출기간, 취급방법 등을 고려할 때, 메틸알코올 
(메탄올)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12. 메탄올 특수건강진단 주기 및 단축 조건표

13. 메탄올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건강관리 구분표

5.  건강진단 실시 주기, 건강진단항목, 직업환경의학적 평가(건강관리구분, 업무수행적합성

여부 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 제2권 유해인

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보건 분야 기술자료 연구원. 2016-연구원-1466”을 참고할 것

6.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 메탄올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5년간 보존

3
. 근

로
자

 건
강

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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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4.

사업주는 메탄올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에 종사 시키게 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특별안전보건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메탄올의 성상 및 유해성 

• 취급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 안전작업방법

• 메탄올에 의한 건강 장해, 그 예방 방법 및 응급조치

•  국소배기장치 그 밖의 메탄올의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설비의 사용, 보수 및 점검의 
방법

•  취급상의 주의사항

•  보호구의 종류, 성능, 사용 방법 및 관리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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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근

로
자

의
 준

수
사

항

근로자의 준수사항
5.

메탄올 취급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① 메탄올의 취급 작업 중에는 가동 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을 것

② 메탄올이 가능한 한 작업장 내로 발산되지 않도록 작업

③ 메탄올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

④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착용 

⑤ 메탄올 취급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말 것

⑥ 메탄올 취급 작업을 실시한 후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식사할 것

⑦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하여 손, 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

⑧ 퇴근할 시에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교체

⑨ 기타 메탄올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 준수

메탄올 취급근로자는

위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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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조치(표 14)

메탄올 노출 시의 예방조치, 
응급처치 및 치료

6.

유 형 급성 유해성 예방조치 응급처치 / 진화

발화성
인화성 
매우 높음

개방연소

방전 및 흡연금지

산화제와 접촉금지

파우더

내(耐)알코올성 포말

다량의 소화수, 이산화탄소

폭발성
증기/공기 혼합 
시 폭발위험

밀폐장치 및 환기시설 내폭 
발성 전기장비 및 조명시설 
이용. 충전, 방전 및 사용 
시  압축공기  사용  금지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공구 이용

화재 시 물을  분사하여 
드럼통의 온도를 낮출 것

14. 메탄올 급성 영향 및 예방 조치표

응급 처치

•  피부접촉

메탄올이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오염된 옷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15 분간 세척 및 

염증이 발생하면 의료적 진료 실시

•  안구 접촉

메탄올이 눈에 접촉되었을 경우, 약하게 흐르는 물에 최소 15 분간 헹굴 것(상하 눈꺼풀을 

들어 전체 표면과 주름 포함)

- 안구 접촉의 경우는 응급처치 후 의료 진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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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유해성/증상 예방조치 응급처치

흡입
감기와 유사한 증상, 
현기증, 두통, 구토, 
메스꺼움

환기, 국소배기, 
호흡보호구 착용

신선한 공기, 휴식

피부
피부 흡수 가능함. 
피 부  건 조  유 발 , 
홍반, 피부염

보호장갑 (나이트릴 ) 
보호복(보호의)

오염된 옷을 벗을 것. 
다량의 물로 피부를 헹굴 것 

안구 충혈, 통증
보호안경(호흡구 부착 
보호안경)

몇 분 동안 다량의 물로 씻어낸 
다음(가능하다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한 후) 의사에게 데려갈 것

섭취
복 통 ,  호 흡 곤 란 , 
의식불명, 구토

작업 중 먹거나 마시 
거나 흡연하지 말 것  

구토를 유도할 것 (의식이 있는 
사람)

•  흡입

흡입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이동(이동이 안전할 경우에 

한함). 

-  증기로 인한 질식은 인공호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심각한 질환이 지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학적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함

•  섭취

메탄올 섭취는 생명을 위협

- 증상의 발현은, 섭취 후 18-24시간 동안 지연되어 발생

-  의식이 있는 경우 구토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빠른 의학적 진료(병원 응급처치)를 

받도록 119에 연락

- 해당 개인은 며칠 동안 철저한 의료적 치료 및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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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  어떠한 경로를 통한 메탄올 중독이라도, 메탄올 중독에 의한 중증도는 대사성산증에 의해 

진행하므로 병원(응급실)에 도착하면 중탄산나트륨염으로 치료

•  여러 화학물질이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메탄올은 에탄올이나 포메피졸을 해독제로 

투여하여 유독성 대사산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고, 혈액투석을 하여 메탄올과 그 대사

산물을 제거

-  혈액투석은 대사성산증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메탄올 중독 시 종합병원

으로 빠른 이송이 필요한 이유임

•  치료를 일찍 시작하면 사망이나 영구적 시력 손상을 막을 수도 있고, 에탄올 또는 포메

피졸을 투여하면 메탄올의 산화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따라서 임상적, 생화학적 영향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용

-  메탄올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이 지속되는지 여부는 노출 당시 근로자의 건강 상태, 노출 

당시 노출수준 및 노출시간, 그리고 응급처치를 개시하기까지의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 시간을 짧게 하고, 빠른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빠른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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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취급시설 관리

보관·저장 시설 점검

•  메탄올 취급 업무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해·위험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고,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작업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작업 

근로자가 준수

•  사고 등으로 유출 시 외부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인체 보호장비(방독면·보호장갑·보호의 등) 및 방제약품(중화제, 흡착제)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메탄올 취급 시 
사고대비 주의사항

7.

7. 메
탄

올
 취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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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
비

 주
의

사
항

○  화염방지기 및 통기 밸브 설치(메탄올 등 인화점 60도 이하 물질 저장탱크에 폭발방
지를 위한 설비)

○  저장시설 액위기 설치(저장량을 항상 점검하여 유출 방지)

○  인체 보호장비(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의 등) 및 방제약품(중화제, 흡착제)함 설치·
비치 - 장비 및 약품의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관 창고 화학물질(액상) 유출에 대비한 집수조를 설치

○ 저장시설 방유제 외부집수조를 설치하고 밸브는 외부 조절가능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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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조 시설 점검

•  시설의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한 온도 및 압력경보장치, 긴급정지 할 수 있는 조정실 

자동차단 장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

•  이상반응시 반응의 내용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설치

•  시설 배관의 유해화학물질 유체 이동 표시

운반 시설 점검

•  차량에 유사 시 사용 가능한 보호장갑·보호장화·보호의·삽 등 2인용 이상 비치 여부를 

점검

•  유독물의 명칭·함량·수량 및 당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방재요령 기재카드 및 비상연락망 

작성 비치 여부를 확인

메탄올 취급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보관·저장 시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용기는 밀폐상태를 유지하고, 용기가 파손, 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  화학물질의 출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을 관리

•  서늘하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혼합금지물질과 떨어진 곳에 저장

•  구역을 안전하게 구획을 나누고, 라벨을 붙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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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안전/보호장구를 착용

•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 시설 주위에 필요한 최소양의 물질만 보관

운반 시

•  지게차 이동 시 안전벨트 착용 및 사내 규정 속도 준수 여부 등을 관리

•  유해화학물질 입·출고 상하차 시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

예시 : 메탄올 입·출고 상하차 안전관리 작업 순서

① 탱크에 물질 입고 전

•  지정장소에 탱크로리 정차 후 엔진 정지 ⇨ 바퀴양측 고임목 설치 ⇨ 화학장갑, 
안면보호구, 안전모의 착용 ⇨ 취급물질에 따른 이송대상 탱크의 상태, 저유량 및 
주입구 확인 ⇨ 저장탱크로 가는 배관 및 중간밸브의 상태 확인 ⇨ 하역용 플렉시블 
호스체결 연결 및 상태 확인 ⇨ 중간탱크 레벨경보기의 이상 유무 확인 ⇨ 하역용 
플렉시블  호스의 호스 내 잔량이 남지 않도록 호스 중간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받쳐야 함

② 탱크에 물질 입고 중

•  이송펌프 가동 ⇨ 원료물질 배출밸브 개방으로 물질 하역 ⇨ 펌프의 작동 압력계 및 
이송상태 확인 ⇨ 탱크의 레벨상승 확인 ⇨ 로딩현장감시 

③ 탱크에 물질 입고 후

•  하역완료 후 이송펌프 정지 및 중간서비스탱크 상태 확인 ⇨ 플렉시블호스의 기울기 
확인 및 내부 잔존 원료 물질 완전제거 ⇨ 하역용 플렉시블 호스를 탱크로리에서 
분리하여 거치대에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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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의 화재·폭발 위험성에 대한 관리

•  소화기 및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장구(예시 :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신발, 보호의 및 보호안경)를 비치

•  보관·저장시설에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고대비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및 습도의 유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온도계 및 습도계 준비

•  불티·불꽃·고온체와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하며, 적재 및 하역 시는 

차량동력장치를 정지

관리 주요 내용

대응 요령

• 건조된 모래, 유처리제 등을 이용, 대량의 물로 희석시킴(소량누출 시)
• 토사 등 비가연성 물질을 이용하여 누출확대를 방지
• 증기가 발생할 경우 안개상을 분무하여 증기발생을 억제시킴
• 누출물질의 특성에 맞는 중화제를 사용하여 처리

주의 사항

• 분무 시 물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유독, 폭발, 부식성 가스 주의
• 누출된 유독물의 특성에 맞게 방제약품 사용
•  2차 생성물 폐기 처리 시 강산화제 등 충격에 폭발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발생하므로 취급 시 주의
•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및 주의사항

물질명(영문) CAS 
번호

적용범위
자체방제계획 수립

제조·사용 
(톤,연간)

보관·저장 
(톤)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50-00-0
포름알데하이드 및 1% 이상 함유 
혼합물질

1,500 200

포름산(Formic acid) 64-18-6 포름산 및 25%이상 함유 혼합물질 1,500 20
메탄올(Methanol) 67-56-1 메탄올 및 85%이상 함유 혼합물질 1,500 200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및 주의사항

메탄올 및 유사 물질 관련법 적용 지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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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일상적인 작업

•  메탄올 증기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정전기로 인해 발화 가능함 

-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항상 접지 및 본딩을 설치

특별한 작업 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가. 밀폐 공간에 들어갈 경우

•  밀폐 공간 또는 출입금지구역에서의 출입 제한

  - 지하실, 탱크, 저장 용기, 사일로 프로세스 용기, 파이프라인 등 

안전을 위해 권장되는 기본적인 주의 사항

•  금연

•  차량 진입은 엄격하게 관리

•  건물에서 예상되는 최대의 증기 레벨에 대처하는 충분한 환기 확보

•  제어실, 전기실, 흡연실 등 메탄올 금지 구역에는 양압 필요

•  저장 탱크에서 대기에 배출하는 밸브는 불에 가열된 경우(긴급)의 증기 방출에 대응

하는 크기로 결정

•  전기 설비는 전기 공사 기본 요구를 충족하는 방폭 규격으로 선정

•  메탄올에 의한 화재는(물에) 거품의 비율을 6%로 유지하는 장치와 알코올 수성 
피막 형성 거품(AR-AFFF)의 사용이 권장

•  작은 화재에 대비해 건조 화학소화기를 사용 위치에 배치

•  충분한 호스를 갖춘 소화전을 전략적으로 배치

•  조명은 접지한다. 높이가 있는 용기 및 구조물은 확실하게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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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된 공간은 산소 결핍, 독성 또는 인화성 물질에 노출가능성이 높음

•  밀폐 공간에서의 사망 사고는 밀실에서 공기를 출입하기 전에 테스트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

•  화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농도로 유지

나. 고열작업 또는 화염 발생 작업

•  열, 화염, 스파크 또는 연기가 발생하는 모든 활동

  - 용접, 납땜, 연결 납땜, 절단, 열처리, 연마, 전기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 

•  메탄올은 가연성이 매우 높고, 메탄올 근원의 가까이에 뜨거운 작업을 할 때 메탄올이 

발화 가능

•  NFPA 및OSHA는 메탄올을 클래스1B 인화성 액체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엔은 가연성

액체(UN유해물질 클래스3)로 분류

•  메탄올은 상온 이하에서도 증기를 발생하고, 메탄올 증기는 공기보다 약간 무거워, 바닥을 

따라 단거리(몇 미터 또는 몇 야드 정도의 거리 정도) 이동 한 후 발화점에 도달

•  발화된 메탄올은 직사광선 아래에서, 매우 잘 보이지 않는 투명한 푸른 불꽃을 내며 점화

  - 메탄올 불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을 알지 못할 위험

•  뜨거운 작업에 따른 위험은 사전 승인 및 안전한 용접 작업, 방화 대책을 포함한 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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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확 인 내 용 확인

1. 취급물질 확인
취급 유해화학물질 파악

취급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특성 파악

2. 취급 
시설

보관
저장
시설

저장탱크에 폭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설치 확인

사고 시 우수로 등으로 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 확인

저장시설의 양을 항시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확인

인체 보호장비 및 방제약품 쉽게 사용가능하게 비치

제조
사용 
시설

자동차단 장치 등 비상상황에 대비 적절한 시설 설치

시설 배관의 화학물질 유체 이동 표시

운반
시설

차량에 적절한 보호 장비 비치

운반물질 특성 정보 및 비상시 연락처 비치

3. 취급 
과정

보관
저장 
관리

안전하게 구획 정하여 혼합금지물질과 분리 보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용기는 밀폐상태를 유지

화학물질의 출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 관리

사용 
관리

화학물질 취급(사용 등) 시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 시설 주위에 필요한 최소양의 물질만 
보관하여 사용

운반 
관리

사업장 내 화학물질 이동 중 안전관리 준수

유해화학물질 입·출고 상하차 시 안전관리 표준 지침 마련

4. 유통

(구매, 판매)

구매처/판매처의 현황 파악 및 관리대장 작성(재고량, 입·출고)

판매 시 구매자 및 사용용도 확인

사업장 출입 통제 등 보안경비 체계 정비

5. 사고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현행화

사고대비 시나리오 설정, 대응방법 및 대응인원 역할·조직

취급시설 내 물질특성자료(MSDS 등) 비치

물질별 방제요령 확인 및 교육 실시

15. 메탄올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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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유의 인체 유입

•  절삭유는 주로 지속적인 분사, 제트, 또는 수동 분무기를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인체에 들어갈 수 있다. 절삭 작업 시 형성된 미스트(Mist), 증기 및 연무(Aerosol) 등의 

흡입을 통해 인체에 들어간다. 

•  절삭유에 의한 건강영향 고위험 작업

- 금속 절삭기 근처

- 고속도 공구 또는 황삭(Deep cut)을 요하는 작업

- 기기 주변에 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 환기 시설이 미비한 경우

- 보호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 

- 피부 상처

- 작업 공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경우

절삭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피부병 - 염증, 피부염, 모낭염 등

- 절삭유 통에 있는 박테리아 및 독성 부산물

- 크롬, 니켈 및 코발트 등과 같은 물질과의 접촉

- 박테리아 살균 및 부식 방지를 위해 절삭유에 추가되는 화학물질

•  호흡기 질환 - 천식, 기관지염, 기도 염증 및 눈, 코, 목의 염증

절삭유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방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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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

•  절삭유를 사용할 때 안전한 작업에 대해 제공된 지침 및 교육 및 훈련

•  공구에 절삭유를 투입하는 양 및 비율을 조절하여 미스트 발생을 최소화

•  발생한 미스트를 제거 또는 제어하기 위해 환기 설비(국소배기장치 등)

•  가공된 부품에 남은 절삭유를 제거하기 위한 압축공기 사용금지

•  호흡기 보호를 위한 미스트용 호흡보호구(마스크) 착용 

- 절삭유의 종류에 따라 유기 증기 및 가스용 호흡보호구 필요

•  피부접촉 최소화 및 세척 

•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증상 발생 보고

•  암 - 피부, 고환 등에 암 유발 가능

•  기타 -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의해 신경독성(특히, 메탄올은 실명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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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취급근로자의  
업무 특성별 관리방안

9.

01 ┃작업 설명┃  탱크 및 탱크차량으로부터 메탄올을 하역, 메탄올(메탄올 포함 제품) 

탱크 트럭 운송 중 하역 및 적재

02 ┃노출 시간┃  탱크 및 탱크 차량에서 하역 시간은 대략 30분 ~ 120분이나, 변화 

가능

03 ┃물리적 특성┃ 액체 형태, 인화성, 고 휘발성

04 ┃메탄올의 농도┃ 100% 또는 그 이하의 농도

05 ┃노출 환경┃ 외부 온도 노출 및 외부 환경

06 ┃예방 및 관리┃ 

1)  탱크 차량 및 배관의 개구부에서 작업을 수행해야만 하는 작업 또는 메탄올 
샘플을 채취하는 등의 상황에서 호흡 보호 장비를 이용해야 함.

2)  적재 및 하역 작업 시 대량 누출 사고를 대비하여 보호의복, 눈 및 안면 보호구, 
보호장갑(부틸고무, 플루오르고무, 테플론 등)을 착용할 것

3) 인화성이 있으므로 흡연은 절대 금지임.

메탄올의 적재, 하역 및 운송

메탄올의 적재/하역/운송(저장고)

선박을 통한 수입 철도/탱크차량을 통한 이동

저장고/철도차량으로의 적재 
철도차량에서 하역

도로를 이용한 운송

대형 저장통(배럴)에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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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 설명┃  폐쇄 공정을 이용한 연속 화학공정에서 원재료로 메탄올을 사용, 

100% 메탄올이 충전된 원형통(barrel)에서 사용

02 ┃노출 시간┃  하루 8시간 연속적 및 연간 작업이나, 업무에 따라 빈도는 변화 

가능함

03 ┃물리적 특성┃ 액체 형태, 인화성, 고 휘발성

04 ┃메탄올의 농도┃ 100% 또는 그 이하의 농도

05 ┃노출 환경┃  옥외 및 옥내 공정 모두 가능, 고 노출작업은 배관 개구부를 열거나 

샘플 채취 하는 경우

06 ┃예방 및 관리┃ 

1)  샘플 채취 및 유지 보수 작업·기 가스/증기용 카트리지 장착 호흡보호구 착용, 
전동식 호흡보호구(방폭인증) 이용 및 국소배기장치의 이용을 권고함

2) 배럴 충전 작업·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절차 및 국소배기장치의 이용 고려.

3)  모든 제조 지역 및 직무 수행 중 보호의복, 눈 및 안면 보호구, 보호장갑(부틸

고무, 플루오르고무, 테플론 등)을 착용할 것

4) 인화성이 있으므로 흡연은 절대 금지임.

화학제품 제조 시 메탄올을 원료로 사용

화학제품의 제조❶

포름알데히드 제조

연마제 제조

레진(resins)제조·멜라민 등

페놀포름알데히드레진

펄프제조(메탄올 미잔류)

코팅·고압합판 제조주물작업(코팅제<0.4%메탄올)

파티클(칩)보드 제조
(접착제 <0.8%메탄올)

유리섬유 제조
(접착제 <0.5%메탄올)

종이(지류) 경화(<5%메탄올)

이산화염소 제조 수처리용 방부제 조제(<3%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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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 설명┃  폐쇄 공정을 이용한 연속 화학공정에서 원재료로 메탄올을 사용, 

100% 메탄올이 충전된 원형통(barrel)에서 사용 

02 ┃노출 시간┃  하루 8시간 연속적 및 연간 작업이나, 업무에 따라 빈도는 변화 

가능함

03 ┃물리적 특성┃ 액체 형태, 인화성, 고 휘발성

04 ┃메탄올의 농도┃ 100% 또는 그 이하의 농도

05 ┃노출 환경┃  옥외 및 옥내 공정 모두 가능, 고 노출작업은 배관 개구부를 열거나 

샘플 채취 하는 경우

06 ┃예방 및 관리┃ 

1)  샘플 채취 및 유지 보수 작업·기 가스/증기용 카트리지 장착 호흡보호구 착용, 
전동식 호흡보호구(방폭인증) 이용 및 국소배기장치의 이용을 권고함

2) 배럴 충전 작업·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절차 및 국소배기장치의 이용 고려.

3)  모든 제조 지역 및 직무 수행 중 보호의복, 눈 및 안면 보호구, 보호장갑(부틸

고무, 플루오르고무, 테플론 등)을 착용할 것

4) 인화성이 있으므로 흡연은 절대 금지임.

화학제품 제조 시 메탄올을 원료로 사용

화학제품의 제조❷

포름산(개미산)
-최종제품

-메탄올 불포함

파운드리(foundry)레진

실란 제조 에스테르반응촉매제

(향수 및 화장용품 등)

용접 첨가제

-60%메탄올

포름산메틸

-DMF등의 원료

(3% 메탄올)

메틸산나트륨(칼륨)
-세척제/바이오디젤

(68-70%메탄올)

보로수소화나트륨

-표백제/발포제

(<0.2%메탄올)

TMB가스

-반도체용가스

(27-30%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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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 설명┃  폐쇄 공정을 이용한 연속 화학공정에서 원재료로 메탄올을 사용, 

100% 메탄올이 충전된 원형통(barrel)에서 사용

02 ┃노출 시간┃  하루 8시간 연속적 및 연간 작업이나, 업무에 따라 빈도는 변화 

가능함

03 ┃물리적 특성┃ 액체 형태, 인화성, 고 휘발성

04 ┃메탄올의 농도┃ 100% 또는 그 이하의 농도

05 ┃노출 환경┃  옥외 및 옥내 공정 모두 가능, 고 노출작업은 배관 개구부를 열거나 

샘플 채취 하는 경우

06 ┃예방 및 관리┃ 

1)  샘플 채취 및 유지 보수 작업·기 가스/증기용 카트리지 장착 호흡보호구 착용, 
전동식 호흡보호구(방폭인증) 이용 및 국소배기장치의 이용을 권고함

2) 배럴 충전 작업·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절차 및 국소배기장치의 이용 고려.

3)  모든 제조 지역 및 직무 수행 중 보호의복, 눈 및 안면 보호구, 보호장갑(부틸

고무, 플루오르고무, 테플론 등)을 착용할 것

4) 인화성이 있으므로 흡연은 절대 금지임.

화학제품 제조 시 메탄올을 원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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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의 제조❸

바이오디젤의 제조

- 에스테르화 공정

바이오디젤의 이용

(최종제품 메탄올 <0.2%)

석유제품(가솔린) 첨가제 제조

- MTBE / TAME

MTBE 이용

(최종제품 메탄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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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sha.or.kr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메탄올 취급근로자

01 ┃작업 설명┃  활성슬러지 처리시설에서 탈질(질소를 제거) 작업 중 보조재료

(탄소공급원)로 메탄올을 사용, 수처리 탱크의 바닥에 있는 물로 
직접 첨가함. 

02 ┃노출 시간┃  파이프 시스템에서 메탄올을 이용하며, 하루 8시간 연속적 및 연간 
작업임. 연중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펌프실에서의 유지보수 작업 중 
고농도 노출이 가능함.

03 ┃물리적 특성┃ 액체 형태, 인화성, 고 휘발성

04 ┃메탄올의 농도┃ 탱크(수조)로 방출되기 전 10%까지 희석됨.

05 ┃노출 환경┃  

1)  처리할 폐수의 탄소농도에 따라 메탄올 사용량의 변화 발생, 펌프실 유지보수 
작업 중 배출되는 상황에서 노출 가능

2) 유지보수작업 중 상대적으로 좁은 옥내 환경에서의 노출 가능

3) 폐수처리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 위치하며, 옥내 작업 시 노출 주의

06 ┃예방 및 관리┃ 

1)  펌프 유지보수 주기를 연장하기 위해 순수한 물을 이용해 메탄올을 희석해야 함

2)  파이프 유지 보수 작업 중 방독효율(PF=10)에 해당하는 호흡보호구 착용, 눈 
보호 및 보호장갑(부틸고무, 플루오르고무, 테플론 등)을 착용할 것

3) 전동식 공기공급 호흡보호구 착용 시, 방폭 제품 사용 

4) 연료를 취급하는 지역 근처에서는 흡연 금지

폐수처리 작업 시 메탄올을 보조 물질로 사용

공정화학물질(process chemical)로써의 메탄올 이용

폐수처리시설에서의 탄소공급원으로 사용

- 질소처리 등 사용 증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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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 설명┃  메탄올을 물로 혼합 및 희석하여,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용기로 

이동

02 ┃노출 시간┃  성수기에는 매일 제조 및 연속 작업, 사업장 상황에 따른 변동이 큼.

03 ┃물리적 특성┃ 액체 형태, 인화성, 고 휘발성

04 ┃메탄올의 농도┃  100% 메탄올이 물 및 계면활성제로 혼합 및 희석됨.  

최종 제품에서의 메탄올 농도는 60% 수준임.

05 ┃노출 환경┃  대부분 옥내 공정

06 ┃예방 및 관리┃ 

1)  옥내 작업이 대부분으로, 국소배기설비가 설치되어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작업 수행 

2)  근로자는 유기 가스/증기용 카트리지 장착 호흡보호구 착용, 눈 보호구, 보호장갑

(부틸고무, 플루오르고무, 테플론 등)을 착용할 것 

3) 전동식 공기공급 호흡보호구 착용 시, 방폭 제품 사용 

4) 연료를 취급하는 지역 근처에서는 흡연 금지

차량용 워셔액 제조 등 함유제제 생산 시 메탄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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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함유 제제의 생산

도료/염료 생산 및 
도료제거 제품 생산

마킹용 염료 및 도료

제거 제품 이용
자동차 워셔액 이용

용매

(solvent)

섬유산업 및 실크

스크린 인쇄 등 인쇄

- 인쇄용 염료/용매/
세척제(옵셋인쇄)

자동차 워셔액 생산

(60% 메탄올)
메탄올 함유 연료 생산

(10% 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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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sha.or.kr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메탄올 취급근로자

01 ┃작업 설명┃  메탄올을 폐쇄 시스템의 추출공정(특히, 제약 산업)에서 용매로 사

용함. 개방된 추출 공정 및 압착에 의한 제품 제조에서도 사용. 샘플 

채취 및 유지 보수 작업 

02 ┃노출 시간┃  하루 8시간 연속적 및 연간 작업으로 수행

03 ┃물리적 특성┃ 액체 형태, 인화성, 고 휘발성

04 ┃메탄올의 농도┃ 100% 메탄올

05 ┃노출 환경┃  옥내 공정

06 ┃예방 및 관리┃ 

1)  개방형 추출 공정 - 방독효율(PF=20)의 가압된 공기 공급이 가능하며, 전신

보호의복 및 보호 장갑을 착용 

2)  반응기 유지보수, 샘플 채취 및 원심분리기 세정 작업 - 방독효율(PF=10)에 
해당하는 호흡보호구(유기 가스/증기용 카트리지 장착) 착용, 눈 보호 실시할 것

3) 전동식 공기공급 호흡보호구 착용 시, 방폭 제품 사용

4)  피부 접촉이 가능한 모든 작업에서, 보호장갑(부틸고무, 플루오르고무, 테플론 
등)을 착용할 것 

5) 취급 지역에서는 흡연 금지

추출 공정에서 산업용 용매로 메탄올을 사용

사업장에서 용매용 메탄올의 이용

제약제품 및 
제제의 생산

정비 및 수리업 
- 퍼티 및 도료 

제거

인쇄업 및 
섬유 제조

(실크스크린인쇄)
-세척제 용도

전자(반도체)산업

-레지스트 제거

(박리제) 및 
세척용액

제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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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 설명┃  다양한 제조 현장(제지업, 레진 제조, 인쇄업, 정비업 및 전자 업종 
등)에서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 천연가스 파이프배관 내 하이드레

이트 생성 억제 용도로 사용. 
02 ┃노출 시간┃  하루 8시간 연속적 및 연간 작업으로 수행, 작업은 주기적으로 수행

될 수 있으며, 노출 빈도는 변화 가능함.
03 ┃물리적 특성┃ 액체 형태, 인화성, 고 휘발성

04 ┃메탄올의 농도┃ 최대 100% 메탄올까지 포함

05 ┃노출 환경┃  대부분 옥내 공정

06 ┃예방 및 관리┃ 

1)  단시간 메탄올의 개방 사용(예, 롤 세척) - 방독효율(PF=30)에 해당하는 호흡

보호구(유기 가스/증기용 카트리지 장착) 착용

2)  호스로 메탄올을 넓게 뿌릴 때, 전신 노출(spills)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눈 보호, 
보호장갑, 보호앞치마 및 장화를 착용할 것

3) 전동식 공기공급 호흡보호구 착용 시, 방폭 제품 사용

4)  피부 접촉이 가능한 모든 작업에서, 보호장갑(부틸고무, 플루오르고무, 테플론 
등)을 착용할 것

5) 취급 지역에서는 흡연 금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용매 용도로 메탄올 사용

사업장에서 용매용 메탄올의 이용

제약제품 및 
제제의 생산

정비 및 수리업 
- 퍼티 및 도료 

제거

인쇄업 및 
섬유 제조

(실크스크린인쇄)
-세척제 용도

전자(반도체)산업

-레지스트 제거

(박리제) 및 
세척용액

제지산업

9. 메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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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 설명┃  다양한 실험 용도를 위해 메탄올을 사용 : 시약의 제조, 다양한 
분석용도, 의학용 제제의 준비, 조직 냉동 및 염색제로 사용, HPLC 
분석, 접착제 제거, 실험장비의 유지 보수 및 실험실 폐기물 처리 

02 ┃노출 시간┃  하루 8시간 연속적 및 연간 작업으로 수행, 작업은 주기적으로 수

행될 수 있으며, 노출 빈도는 변화 가능함.

03 ┃물리적 특성┃ 액체 형태, 인화성, 고 휘발성

04 ┃메탄올의 농도┃ 최대 100% 메탄올까지 포함

05 ┃노출 환경┃  옥내 환경

06 ┃예방 및 관리┃ 

1)  메탄올 취급은 항상 흄후드가 설치된 곳에서 실시할 것

2)  피부 접촉이 가능한 모든 작업에서, 보호장갑(부틸고무, 플루오르고무, 테플론 
등)을 착용할 것

3) 메탄올 취급 작업 중 보호안경 착용

4) 흡연 금지

실험실 또는 실험 용도로 메탄올 사용

실험(실)에서의 메탄을 사용

시약(reagents)의 제조 메탄올의 정체

제약제품 제제

부동액(동결방지)

다양한 용도의 분석

- PAH / 지방산 / 비타민 분석

조직 염색(tissue staining)

HPLC 분석

질량분석 작업 시

접착제거(세정제) 용도



–   「메탄올」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   「메탄올」 관련 KOSHA GUIDE

–   One page sheet(메탄올 유해위험성 정보) : CHEM-i 

–   사고대비물질_키인포(메탄올)

–    메탄올의 안전사고 사례

부록

chapter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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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취급」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부록1.

구 분 번 호 제 목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88호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2014-6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3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16-4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2016-18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16-17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014-65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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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취급」 관련 KOSHA GUIDE
부록2.

구 분 번 호 제 목

KOSHA 
GUIDE

W-6-201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지침

H-71-2012 유기화합물 취급 관리 지침

H-82-2012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지침

P-51-2012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W-6-2012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 지침

W-1-2012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W-15-201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H-42-2011 피부보호구의 사용 지침- 보호용 장갑

M-21-2012 금속절삭유 사용에 관한 기술 지침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상단의 ‘정보마당’ 메뉴에서 ‘법령/지침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음.

2. 「메
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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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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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age sheet(메탄올 유해위험성 정보) ; CHEM-i
부록3.

*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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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안전보건공단

3. One page sheet(메
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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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위

험
성

 정
보

) ; CHE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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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_키인포(메탄올)
부록4.

*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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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

고
대

비
물

질
_키

인
포

(메
탄

올
)

*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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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안전 사고(공단 교육 자료)
부록5.

*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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